
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

수정안

의 안

번 호
관련 91

제안일자 : 2015. 06. 29
제 안 자 : 도시계획관리위원장

1. 수정이유

○ 법적 상한용적률 적용에 따른 재건축 소형주택 비율 조정은 개

발이익 환수 및 서민의 주거안정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

하여 현행대로 유지함.

2. 수정 주요내용

○ 소형주택 건설비율 및 용도에 대해서 현행대로 함(안 제20조)



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

수정안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0조를 현행대로 한다.



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

제10조(주택재건축사업의

주택규모 및 건설비율)

영 제13조의 2제2항

에 따라 주거전용면적

60제곱미터 이하 규모

의 주택을 건설하는 전

체 세대수의 20퍼센트

이상 건설하여야 한다.

다만, 제4조제3항의 가

구단위로 중저층 규모

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

우에는 이를 적용하지

아니할 수 있다.

<삭 제> (개정안과 같음)

제20조(소형주택 건설비

율 및 용도) ① 법 제

30조의3제2항제1호

및 제2호에 따른 시․

도조례로 정하는 비율

은 법적상한용적률에서

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

용적률을 뺀 용적률의

100분의 50을 말한

다.

제20조(소형주택 건설비

율 및 용도) ① ------

- - - - - - - - - - -제 1호

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

100분의 30 이상

100분의 50 이하의

범위에서 아파트 분양

가액에 연동하여 정한

다.

제20조(소형주택 건설

비율 및 용도)(현행과

같음)

수정안 조문대비표



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

<신 설> ② 법 제30조의3제2항

제2호에 따른 시․도

조례로 정하는 비율은

법적상한용적률에서

정비계획으로 정하여

진 용적률을 뺀 용적

률의 100분의 50을

말한다.

② 법 제30조의3제6항에

따라 인수된 소형주택

의 용도는 임대주택 또

는 정기전세주택으로

활용한다.

③ 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.

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

개정한다.

제10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현 행 개 정 안

제10조(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규

모 및 건설비율) 영 제13조의 2

제2항에 따라 주거전용면적 60

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주택을 건

설하는 전체 세대수의 20퍼센트

이상 건설하여야 한다. 다만, 제4

조제3항의 가구단위로 중저층 규

모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

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<삭 제>

신․구조문 대비표


